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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다 본소 양2015 6517( )  

다 참가 양2015 6524( )  

다 참가에 한 소 공탁 출 청구권 인등  소2015 6531( )  

원고 소원고 상고인( ), 

삼 그린녹색 장 자조합  업 집행조합원 삼 그린MIFAFF- 5

인베스트 트주식회사

소송 리인 법 법인 양헌

담당변 사 신종균 외 인1

피고 피상고인, 헬스 런스 주식회사 변경  상  주식회사 천지양( : )

소송 리인 법 법인 한 한( ) 

담당변 사 채 용

독립당사자참가인 소피고 피상고인( ), 

회생채 자 주식회사 진 케이  리인  소송 계인 ○○○

산자 주식회사 진 케이  산 재인                     △△△

소송 리인 법 법인 스

담당변 사 승진 외 인1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고 나 나 참가2014. 12. 12. 2014 4196, 2014 4202( )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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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참가에 한 소 결2014 54566( ) 

 결  고 2017. 4. 26.

주       문

피고에 한 상고를 각하한다.

독립당사자참가인 소피고 에 한 상고를 각한다( ) .

상고 용  원고 소원고 가 부담한다( ) .

이       유

피고에 한 상고에 하여 상고이    1. ( 2 )

직권  단한다  .

에 하면 원고 소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피고를 상  이 사건 채권  , ( , ‘ ’ )

양도계약에 른 양  지  구하 나 심에  소 결  고 자 원심 1 , 

차 변 일에 피고  동  아래 피고에 한 소를 취하하 다 이에 원심법원  2 . 

원고  피고에 한 소가 취하 었  이  이에 해 는 아 런 결  하지 않

았다.

그럼에도 원고는 원심 결에 하여 상고를 하면  상고장에 피고  독립당사자  

참가인 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 모  피상고인  시하 고 상고이( , ‘ ’ ) , 

 피고가 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후에 한 채권양도인에 2 , 

한 변  채권양 인인 삼 그린녹색 장 자조합 이하 MIFAFF- 5 ( ‘삼 그린이라고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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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 에게 항할  없 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른 양)

 지 할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

그러나 앞  본  같이 원고  피고에 한 소는 원심에  이미 취하  것이므  

이에 한 원고  상고는 그 상고를 할 상이 없는 것  부 법하다, .

참가인에 한 상고에 하여 상고이    2. ( 1, 3, 4 )

가 채 자 회생  산에 한 법 이하 채 자회생법 이라고 한다 조   . ( ' ' ) 119 1

항  계약에 하여 채 자  그 상 이 모  회생 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"

행  료하지 아니한 에는 리인  계약  해  또는 해지하거나 채 자  채 를 

이행하고 상  채 이행  청구할  있다 고 규 하고 같  법 조 항." , 121 2

 항  규 에 한 해  또는 해지  경우 채 자가  부가 채 자  “ 1

재산 에 존하는 에는 상  그  청구할  있 며 존하지 아니하는 , 

에는 상  그 가액  상 에 하여 공익채권자  그 권리를 행사할  있

다 고 규 하고 있다.” . 

이러한 규 들   채 가 법 경  상   가지고 원  ․

  담보  능  하고 있는 계약에 하여  당사자가 아직 그 이행  

료하지 아니한 상태에  그 당사자인 일  채 자에 하여 회생 차가 개시  경

우 리인에게 그 계약  해 할 것인가 또는 상  채  이행  청구할 것인가  , 

택권  부여함 써 회생 차  원 한 진행  도모함과 아울러 리인이 계약  , 

해 를 택한 경우 이에 른 원상회복 도 이행하도  함 써 양 당사자 사이에 

평  지하  한 취지에  만들어진 계약  통 이다 법원 ( 2000. 4. 11. 

고 다 결 법원 고 다 결 법원 99 60559 , 2001. 10. 9. 2001 24174, 24181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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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다 결 등 참조2014. 9. 4. 2013 204140 ). 

라  상법 조 에  규 하고 있는 업양도 등에 한 주주  주식매  374 2

청구권 행사  립한 주식매매계약에 하여 채 자회생법 조 항  용119 1

 외하는 취지  규 이 없는 이상 계약인  주식매매계약에 하여 회사  , 

주주가 모  그 이행  료하지 아니한 상태에  회사에 하여 회생 차가 개시 었

다면 리인  채 자회생법 조 항에 라  주식매매계약  해 하거나 회, 119 1

사  채 를 이행하고 주주  채 이행  청구할  있다. 

또한 채 자회생법 조 항  그 이행  료하지 아니한 에는 채  일  119 1 ‘ ’

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 고 그 이행  료하지 아니한 이 는 지 아니하

므 법원 고 다 결 참조 주식매 청구권 행사 후 회사( 2003. 5. 16. 2000 54659 ), 

 귀책사  주식  지 채  일부가 미이행 었다고 하 라도 일부 미이행  , 

부분이 상  채   등한 가 계에 있다고 보  어 운 경우가 아닌 이

상 리인  일부 미이행 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  부를 해 할  있다. 

한편 회생계획인가  결 이 있  후 회생 차가 폐지 는 경우 그동안  회생계획  

 행이나 법  규 에 하여 생  효 에 향  미 지 아니하므 채 자회생(

법 조 항 회생 차가 폐지  에 리인이 채 자회생법 조 항288 4 ), 119 1

에 라 계약  해 하 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  결 이 어 채 자회생법 6

조 항에 한 직권 산 고에 하여 산 차  이행 었다고 하 라도  해1

 효 에는 아 런 향  미 지 아니한다.

나 원심 결 이   원심이 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하면  . , 주식회사 ① 진 케

이 이하 진 케이라고 한다 가 주주 회에  업양도 안건  결하( ‘ ’ ) 2012. 10. 30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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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데 그 주주인 삼 그린이 업양도에 하여 이 사건 주식에 하여 , 2012. 11. 9. 

주식매 청구권  행사한 사실 이후 진 케이  삼 그린  이 사건 주식에 한 , ② 

매 가액  억 원  하 그  억 원  지  지 하24 , 20 2012. 12. 27.

고 억 원  그 지 에 갈 하여 진 케이가 피고에 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 , 4

양도하는 내용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 체결한 사실 이에 라 진 케이는 피고, ③ 

에게 이 사건 채권  양도사실  통지하여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2012. 12. 28. 

사실 이후 진 케이가 회생 차개시신청  하여 울 앙지 법원 , 2013. 2. 4. ④ 

회합  회생 차가 개시 었는데 진 케이  리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2013 4 , 

 해 에 하여 회생법원  허가를  후 삼 그린에게 계약해  통지를 하여 

삼 그린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한편 소 업창업 지원법 2013. 3. 26. , 20⑤ 

조 항에 하여 결  소 업창업 자조합인 삼 그린  같  법 조  조1 22

합규약 조 항에 라 이 사건 주식  주권  신탁업자인 소 업 행에 탁29 2

하여  상태 는데 이 사건 주식에 한 주식매 청구 당시는  그 이후 도 주, 

권 부  이행이나 그 이행 공  해 아 런 조 를 취한  없는 사실 진, ⑥ 

케이에 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  후 회생 차폐지  결 이 2013. 7. 16. 

어 채 자회생법 조 항에 한 직권 산 고에 하여 산 차  이행  사실6 1

 알  있다.

이러한 사실 계를 앞에  본 법리에 추어보면 삼 그린  주식매 청구권 행사  , 

 이 사건 주식에 한 매매계약이 립하 고 진 케이에 한 회생 차개시 당시, 

에  등한 가 계에 있는  각 계약상 채  부 또는 일부가 이행 지 아

니한 상태에 있었 므 진 케이  귀책사  를 불 하고 진 케이  리인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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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 자회생법 조 항에 라 미이행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119 1

식매매계약  해 할  있다 라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 진 케이  리인  . 

계약해  통지  법하게 해 었다고 할 것이고 진 케이에 한 회2013. 3. 26. , 

생계획인가 후 회생 차폐지  결 이 었다고 하 라도  해  효 에는 아

런 향  미 지 아니한다. 

다 원심이 진 케이  리인이 채 자회생법 조 항  미이행 계  . 119 1

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 해 할  있다고 단한 것  당하고 거, 

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미이행 계약  해 권 한과 채  이행 여부 계약  , 

일부 효에 한 법리를 해하는 등  잘못이 없다.

결  3. 

그러므  피고에 한 상고를 각하하고 참가인에 한 상고는 각하며 상고 용    , , 

소자가 부담하도  하여 여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     법 병

법            보

주  심      법 권 일

법            재


